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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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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제17조(근무시간)

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

(1일 8시간, 주 40시간)을 준수하여

야 한다. 다만, 사업운영 시간의 범

위 안에서 교대 근무하거나 본인의

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

여 근무 할 수 있다. 단, 연장 및 휴

일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한도내

에서 행한다.

제17조(근무시간)

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 다만, 업무 형편상 필요에 의

해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·야

간·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사

업 운영 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대

근무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

장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

있다. 또한,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

으며,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

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. 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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